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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행 2022. 9. 13.] [국토교통부훈령 제1557호, 2022. 9. 13., 일부개정]

 
국토교통부(부동산투자제도과), 044-201-4543

 

제10조(자산관리회사의 보고사항) ① 자산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

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정관의 변경

2. 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의 변경

3. 자본금에 관한 사항의 변경

4. 임원의 변경

5. 자산운용전문인력의 변경

6. 주요 주주(주식을 100분의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)의 변경

7. 내부통제기준의 변경

8. 영 제21조에 따른 겸영사실

9. 자산운용을 위탁받은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

② 자산관리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고하는 경우 관련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
를 첨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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